
알고 싶은 법률 상식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자식 키우고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형성하였으나 몇 년전부

터 치매를 앓아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아예 알아보

지 못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여 결

국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된 어머니가 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머니의 건강에는 무심한 채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며 서로 다투기 바쁠 뿐이

고 어머니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

러한 경우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고자 도입된 것이 성년 

후견인 제도이다. 민법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

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

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위 사안에서 어머니의 치매가 매우 심하여 생

활에 필요한 정신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을,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이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

견을 청구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본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고 가정법

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만이 대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반면 한정후견의 경우 본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

력이 있으나 일정범위의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

의 동의를 받아야 행사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

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금치산, 한정치산이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

입된지 이제 불과 1년이 넘어서고 있고 아직 그닥 

많은 사례가 집적되어 있지는 않다.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

의 존중’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의 청구권자들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들은 본인의 행위

능력을 덜 제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만 후견이 개시될 수 있도록 그 유형을 잘 선택하

여야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김낙의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년 후견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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